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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자가 2006년 1월 1일 이후 계약한 공사부터 4대 사회보험을 내역에 명시, 원수급자로부터 지급받을

수있다는국토해양부유권해석이나왔다.

국토부는 한 전문건설업체가 제기한 민원에 대한 회신에서“건설공사와 관련해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

담하는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회보험료가 공사원가에 반 되도록 하기 위해 2004년 12월 31일 건설산업

기본법 제22조 개정시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 도급계약 체결분부터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는 것

을의무화했다”고설명했다.

국토부는 또“따라서 2006년 1월 1일 이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했으나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국민연금 등

의 보험료를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하도급계약변경 등으로 보험료를 따로 명시해야 하고, 수급인이 지급

할하도급계약금액에포함됐다면수급인은보험료를지급해야한다”고유권해석했다.

민원을 제기한 A사는 서울 뉴타운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로 2007년도에 도급계약 체결된 공사에 대해

원도급사에 4대 사회보험료를지급해줄것을요구했다.

하지만 원도급업체가 보험료 정산제도가 도입된 2008년 1월 이전의 계약이라 보험료를 지급할 수 없다고

거부해 국토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A사는 국토부에‘하도급계약시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국민연금보험료

등을별도항목으로따로명시하지않은경우계약변경해별도지급해야하는지여부’를질의했다.

A사 관계자는“전문건설업체들은 시공참여자가 고용한 근로자분의 보험료까지 추징당하고 있지만, 대부분

의 업체들이 2006년도분부터 사회보험료를 받을 수 있다”며“이번을 계기로 원도급업체들에게 보험료는

공사내역에꼭반 하고지급해야한다는사실을인지시킬필요가있다”고밝혔다.

국토부, 내역서 명시해 원수급자에 지급요구 가능




